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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제    목 :  트랜스젠더 군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 관련 보도자료 

일    시 :  2020. 01. 20.

담    당 :  상담지원팀장 방혜린

[ 보도자료 ]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 MTF 트랜스젠더가 남성 성기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라 분류한 것은 인권침해 -

□ 군인권센터는 MTF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한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하사를 전역심사위

원회에 회부한 행위, A하사가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하여달라고 요청하였

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반려한 행위를 A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판단하여 국

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국방부에 트랜스젠더의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

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있다고 보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대하여서도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역심사위원회가 다가오는 수요일인 2020. 1. 22. 9:30 에 예정되어 있어 긴급한 구제가 수반

되지 않는다면 A하사가 전역 조치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도 신청하였습니다.

□ MTF 트랜스젠더가 수술을 통해 남성의 성기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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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로 엄연한 인권침해에 해당합

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별첨 ] 진정서, 긴급구제신청서 각 1부

2020. 01.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